
안    내    문

유효기간 경과 후 3년간 지급 청구 등이 없는 우편환증서에 대하여 2024. 6. 28.

까지 찾아가지 않으실 경우 우편환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편환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리오니, 지급기한 전에 

증서 또는 안내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역 >

○ 귀속대상

성 명 원부번호 증서금액

김*님 75-******-016920 30,000원

○ 지급기한 : 2024. 6. 28.(금) 까지

○ 문의전화 : 김제우체국 영업과((063-542-2005)

김제우체국장


